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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출년월일 : 91,. 12.

 제  출  자 : 달서구청장

(J,11  무 )과

제안이유

 국가유공자에  대한  자동차  면허세  면제  수혜폭을 , 확대하고  사회여건의  변화에 맞

 게  노인  복지시설의  확충과  과학관육성법에  근거한  과학판  설립  유도  및  서민 영구

 임대주택에  대한  세제  지원폭을  확대코자 .함

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 )안



6 ( 43  를 린 -H4H)

2. 근거법령

0  지방세법 7  제 조  및 9제 조

3. 주요골자

0  국가유공자  예우  등에  관한  법률에  근거한  상이급수 1  급  내지 5  급에 해당하는

. .◎◎

 본인에게  자동차  면허세 (  면제 안 2 2 )제 조제 항

0  과학관육성법에  의한  과학관에  대한  재산세 ·  종합토지세 ! (  ◎ 제 안 6 7 )제 조제 호

0  노인  복지시설에  대한  재산세  종합토지세의 50% (  경감 안 5 2)제 조의

0  서민 (  영구임대주택 전용면적 40f )  이하 단지내의  주민  복리시설에  대하여도 재산세

 종합토지세 (  면제 안 12 2 )제 조제 항

4. ( ) 개정조례 안 : .따로붙임

5.  신 ·  구조문  대비표 . ,따로붙임

』구광f: 1  달◎구세감면조◎중개정조◎( )안

f 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

 다음과  같이 . 개정한다

2 2  제 조제 항중 "1  급  내지 5  급에  해당하는 ( , 자 다만 3  급  내지 5  급치  경우는 ( 1)별표 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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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43  톤 ◎ - 4fT) 볐 7

 정하는  자에 ) "  한한다 가 를 "1  급  내지 5  급에  해당하는 "  자가 로 ·,한다

 다음과  같이 . 신설한다

 대한 ) 감면  노인복지법의  규정에  의한  유료노인 복지시설을

 운영하는  자가  과세기준일  현재  유료노인복지시설에  직접  사용하는  ◎동산에 대하여

 는  재산세와  종합토치세의 100  분의 50(  종합토지세는  과세표준액의 10()  분의 50)  을 경

. . 감한다

7  제 호를  다음과  같이 . 신설한다

 과학관육성법에  의하여  등록된 과학관

"  영구임대주택 (  임대주택법시행령 9 1 1  제 조제 항제 호에  규정한  기간 동안

 매각이 i  제존된  임대주택을 )  말한다 용 "  부동산에 를 " (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법시행령

 기간  동안  매각이  제한된  임대주택을 )  말한라 과  당해 영구

 안의 (  복리시설 그  임대수익금전액의  임대주택  관리비로  충당하는 시설

 에 )  한한다 용 "  부동산에 로 . 한다

삭제한다

 부칙이

 조례는  공포한  날부터 . 시행한다

 이  조례는 1997  년 12  월 31  일까지 . 적용한다

) 경과조치  이  조례  시행당시  종전의  규정에  의하여 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

 대하여는  규정에 . 의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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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( 43  똔 린 - S?i:li:)

1포 ㅁ 111
'r'f신구조ㅂ 1 tL

73 ( )안
2 (  개현행제 조 국가유공자에

 대한 )감면2 (  제 조 국가유공자에  대한 )감면

 ① (  현행과 )같음(  ① 생 )략

Ifl ⑦ ffl ill'  ②국가유공자예우등체관한법률에 의한

1  급 .71◎ 국가유공자로서  상이급수 1  급  커지 5

 급에  해당하는 ( , 자 다만 3  급  내지 5 5  급에 f:1  당하는 자가‥‥‥

 급의  경우는 1  별표 에  정하는  자에 한

)  한다 가  본인명의로  등록하여 보철용

 으로  사용하는 (  자동차 배기량 B, 001)

 씨씨이하인  승용자동차 1대에 하하

)  다 에  대하여는  면허세를 면제한다

<  신 :)설 5 2(  제 조의 노인복지시설에  대한 j감면

 노인복지법의  규정베  의한 유료노인복

 지시설을  운영하는  자가 과세기준일

 현재  유료노인복지시설에  직접 사용하

 는  부둥산에  대하럭는  재산세와 종합

 토지세의 100  분의 50( f.1종찰트 세는

 과세표준액의 100  분의 50)  을 경감한

6 (  다제 조 사회교육시설등

 지원을  취한 감 6 ( :  제 조 사회교육시설 퐁 xl  원을  위한 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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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』☞?31르 - 3:4 ) ◎ 9

 정 (f:)
)-개면) 행면

 과세기준일  현재  다음  각호의 1

 에  해당하는 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

 사용하는  부동산에  대하여는 재산세

 와  종합호지세를 Til . 면 한다 , 파판 흐

 시설을  다른  용도에  겸용하거나 그

 시설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사회교육시

 설용에  직접  사용하지  아니하는 경우

 그  부분에  대하여는  그러하지 아니하

. 다

1. ~6. (  생 )략

<4: 7-설

1. ~S. (  쳔행과 )같음

Af  과하과윤 범에  꽈하여  듯로되 과
' _ -_.느◎느트그◎느◎브◎르◎느◎◎◎느◎느◎◎◎ 느그◎◎◎◎

학관

12 (  제 조 임대주택에  대한 )감면

(① 생 )략

 ②전용면적이 to  제곱미터이하인 영구

 임대주택 (  임  대주택  법시행  령  제 9  조제 1

1  항제 호에  규정한  기간동안 매각이

 제한된  임대주택을 )말한다 용부동산에

 대하여는  재산세와  종합토지세를 면제

. 한다

12 (  제 조 임대주택에  대한 !감면

 ① (  현행과 )같음

-② 영구

 임  대주택 (  임  대주택  법시행  련  제9  꼬제 1

1  항께 호에  규정한  기간돈안 매각이

 제한된  임대주택을 )  말한다 과 당해

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(  복리시설 그 임

 대수익금  전액을 임대쭈택관리비로

-155-

 신·  구  조  문  대  비표



10 ( 43  쳤 낀 - 491)쳤

 개  정 ( )안
 행현충당하는

시설에

)  한한다 용 부동산

·에

t  삭 1제(  별표 1)

 상  이  등  급  분  류 표

 분  류  떤 호
5, 수급

13, 22, 23, 24 27, 31, 72,
3급

78, 81, 83, 86, 89

108, 109, All, 112, 1134급

25, 26, 28, 29, 41, 73, 77, 925급

35, 36, 47, 48, 115, 116, 117,

1항 119, 120, 121, 122, 125, 125.

6급 127, 130, 131

(  복 합

16, 30, 32, 37, 39, 40, 44, 49,
)호수자

2항 52, 53, 54, 57, 58, 59, 60, 14,

65, 67, 69, 70, 74, 75, 88

, 다만  위에서  지정되지  않은 3급

 내지 5  급의  호수자는 6 1  급 항 및
비고

2  항에  정한  지하계통호수와 복합된

 경우에  그  대상이 . 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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